
일본에서 처음으로 주민표를 작성하신 

오오타구로 이사오신 

 

여러분의 거주지로 저희 오오타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로 귀하의 주민표가 기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표는, 귀하께서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적인 증명서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사하실 때「전출신고」및「전입신고」, 또는「전이신고」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１．일본 국내에서 이사하시는 경우의 수속 안내 

Ａ．전출신고 

오오타구에서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시는 경우 전출신고가 필요하며, 

이사예정일로부터 약 14 일전부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Ｂ．전입신고 

다른 시구정촌에서 오오타구로 이사오신 경우는 오오타구에, 오오타구로부터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가신 경우는 그 시구정촌에 신고하시는 것으로, 이사하신 후 14 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사 전에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전출신고」를 하신 후에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출신고」, 「전입신고」의 순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Ｃ．전이신고 

오오타구내에서 이사하신 경우에 신고하시는 것으로, 이사하신 후 14 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사 전에 신고하실 수는 없습니다. 

 Ｄ．신고가 지체된 경우 

위의 신고는 모두, 이사 후 14 일을 지난 후에도 신고하실 수는 있으나, 전입신고 및 

전이신고가 지체된 경우는, 추가로 「제출기간 경과통지서」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간이재판소가 5만엔 이하의 과료（행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소가 정해졌으면 신속하게 해당 시구정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２．출국하시는 경우의 수속 안내 

Ａ．재입국 허가 취득 후의 장기간 출국, 또는 일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실 때 

  출국 또는 귀국하시기 전에 「국외전출신고」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외전출신고」하지 않으신 채 출국 또는 귀국하신 경우, 우편으로 「국외전출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전출신고」하는 것을 잊으신 상태에서 일본으로 재입국하시는 경우, 

제출하지 않았던 「국외전출신고」의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Ｂ．여행 등의 목적으로, 재입국 허가 취득 후에 단기간 출국하시는 경우 

  생활 본거지가 일본이신 경우는, 「국외전출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외전출신고」하시지 않는 경우, 일본의 주민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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